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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3.(금) 08:30 배포: 2025. 5. 23.(금) 08:30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효라고 판단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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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ㄱ씨에게 도달되지는 못하였고 공시송달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소홀히 했다면서,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된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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